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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문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7년 의정비에 비해 인상폭이 과다하다 

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의정비 결정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번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 

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06년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 

정비 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그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어 합리적 의정비 결정 방식 마련을 위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같은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의정비 결정 방식의 시험적 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의 

정비심의위원회가 단체장 연간 보수액을 기준으로 제반 고려요소를 감안하 

여 몇 개의 잠정적 의정비 금액 안을 마련하고， 이 안에 대해 심의회의 심의 

와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각각의 적정 안을 선정한 다음， 이 두 금액을 합산하 

여 평균한 금액을 심의회의 최종적인 의정비 금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주제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 

처I (지방정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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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제제기와연구목적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008년도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으로 약 

칭)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문이 좀처럼 진 

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의정비 인상의 수혜자인 지방의원들 대부분은 원활 

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1) 그러 

나 지방의원들의 입장과는 달리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 

다 전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기 지역 주민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한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의정비가 대폭 인상됐다며 연이어 비난 성명을 발표했 

고，공무원노조 또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삭감투쟁을 전 

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언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알려진 지역주민의 반옹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이들 단체의 입장 못지않게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남 장 

성군과 곡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해당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 

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4)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 간에 

도 의정비 인상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서울의 어느 구 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며 의정비 인상분을 반납하고 의정비를 인하하기 위한 조례 

개정운동을 벌이던 한 의원을 두고 다른 동료 의원들에 의해 의원 제명 시도가 이 

루어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5) 

1) 의정비 인상에 관한 지방의원들의 반응은 제m장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조 

2) r 연 합 뉴 스 J . 2007/1 0/31 . http ://app.yonhapnews .co.kr/YNA/Basic/article/search/ 

YIBW 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 =article&searchtext=%ec%9d%98%ec%aO% 

95%eb%b9%84&conten빠id=AKR2oo71 03 1 202300034&search= 1 (검 색 일 : 2008. 2. 8). 

3) 의정비 인상에 관한지역주민의 반응은제m장의 관련 설문조사결과참조. 

4)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의원 의정비는 인상하면서 농업 및 사회복지 예산은 주민들과 협 

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주민소환운동을 선포했다 『연합뉴스J . 2008/01/29. 

http://app.yonhapnews.co.krIYNAlBasic/article/searchIYIBW 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 

artic1e&searchtext=%ec%9d%98%ec%aO%95%eb%b9%84&contents id=AKR2oo80 1291708α)() 

54&search=1 (검 색 일 : 200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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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퉁하자 행정자치부가 뒤늦게 이 문제에 

개입해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기초 43)6)에 대해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감액 퉁의 

행 · 재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수를 발동했다. 말이 권고이지 사실상 압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이 같은 강경 방침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으나 결 

국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해 의정비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08년 l월 말 현재까지 행자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 

체인 경기도는 “의정비 인상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만큼 행정자치부 

의 압력에 의해 이를 번복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의정비 인하 불 

가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7) 

비록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로 인상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마지못해 인상률을 낮추긴 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전 

반적인 의정비 수준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가 적지 않 

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미리 의정비 상한 

선을 정하는 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 

여해 놓고 적법절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에 대해 뒤늦게 제 

동을 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항변8)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또 행정자치부의 이 

번 조치는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를 규모가 작은 

5) r경 향신 문J (인 터 넷 판) . 2008/02/05. http: //news .media.daum.net/society/region/200802/ 

05/khan/v 1 9870292.html (검 색 일: 2008. 2. 5). 

6)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인하 권고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D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 되는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수준을 초과한 7개 단체 @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 

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42개 단체 @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 (이중 8개 자치단체는 상호 중복) 

7) r한겨 레신문J (인터 넷 판).2007/1 2103. http://www.h때.co.kr/arti/society/area/260945.html (검 색 

일 : 2008. 2. 8). 

8) r연 합뉴스J 2007/12/03. http: //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 

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98%ec%aO%95%eb%b9%84& 

conten떠d=AKR2oo7 1 203 1 77400061싫따ch=l (검색일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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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못 미치게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논란이라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9)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재해 었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정비 과다인상과 주민의견수 

렴 절차이행 소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 

여를 확대하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10) 이 같은 보완책이 ‘합리적 기준 

과 원칙 없이 의정비가 결정되었다’ 는 비판을 불식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2006년 처음 실시된 지방의원 유급제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시민의 지방의회 진 

출을 유도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 

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더 이상 무 

보수11 ) 명예직을 고집해서는 지방의회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행해내기 어렵다 

는 현실론을 우리 사회가 인정한 결과로 볼 수있다(김진국 2007， 2).12) 

9) 예를 들면 충북 충주 · 제천시의회는 4，200만원으로 정했던 2008년 의정비를 행정자치부 

권고안(3 ，911만원 이하)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의정비가 인하될 경우 각각 인구 

20만6천명과 13만7천명， 재정자립도 25.3%와 2 1.4%인 충주 ·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인구 

3만5천명， 재정자립도 19.6%인 단양군의회 의원(3，930만원) 보다도 적은 돈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 제재를 받지 않은 청원(4，218만원)，음성 (4， 194만원)，진천군의회 (4，80 

만원) 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들 시의회 의정비를 앞지르게 된다 r연합뉴스J . 

2008/01/02.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1e/search/YIBW _showSearchArtic1e. 

aspx?s않rchp없t=article&searchtext=%ec%9d%98%ec%aO%95%eb%b9%84&contentsjd=AKR2 

00801021761αlO64&search=l (검 색 일 2008. 2.8). 

10)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조치방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확대，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방법을 구체화， 제 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 

과반영을 의무화，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의정성과공표제 도입， 지방 

의원의 겸직금지와 영리제한 강화 퉁이다( r한겨레신문j 인터넷판. 2007 /1 2/03. 

http:νwww.hani.co.kr/.없ti/society/area/254481.htrnl (검 색 일 : 2008. 2. 8). 

11) 2뼈년 3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와 여비， 그리고 회기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무보수란 말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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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유급제가 시행된 지 거의 2년이 된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 및 의 

원들에 대한지역 주민들의 평가가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점이다.제m장에서 자 

세히 소개하겠지만，필자가 최근 충청북도 청주시 및 청원군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활동이 유급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8 1.6%) 오히려 나빠졌다(6.5%)는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다.또 

한 지방의원의 현 급여 수준에 대해 너무 많다는 반웅을 보인 지역 주민들이 조사 

대상자의 거의 절반인 45.9%에 달해 너무 적다는 반응(9.7%)에 비해 훨씬 많았다.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한국공공자치 연구원 2007)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 

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인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의정비 100% 인상안을 발표해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은 바 있는 괴산군의 경 

우만 보더라도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현 괴산군의회 의정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 

는 점 이외에 인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한 모 

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시행령은 의정비의 주 항목인 ‘월정수당’ 에 대해 지역주민 

의 소득수준，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물가상승률，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동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한 금액을 정하도록 하 

고 있는데， 제시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이를 기초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급여 

액인지를 산정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의정비 인상액을 정하려 하기 보다는 적정 의 

정비 액수에 대해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마련하 

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의정비 인상 논의보다 의원 겸직 금지 

12)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하느냐 유급직으로 하느냐는 국가마다 고유의 정치문화 

와 역사에 따라 상이하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사무가 증가하고 지방행 

정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유급직으로 전환하는 의회가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를 시행하게 된 자세한 배경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제H장과 정 

연정 2007a와 2007b 참조. 또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외국 사례는 김순은 2007a와 

2007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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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문성 강화，그리고 정당공천제의 폐해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합리적인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을 모색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의정비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어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제반 요인들을 검토 

하고，이 같은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 방식에 대한 시험적 대 

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기존연구검토 

지방의원 유급제 또는 의정비를 주제로 한 학계의 연구 논문은 그리 축적되지 

못한 형편이다.우리나라에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처음 실시된 것이 불과 2년 전이 

기 때문이다.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이 주제와 관련한 체계 

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규환 교수 

(2006), 임 승빈 교수(2006) ， 김 순은 교수(2007a) ， 송광태 교수(2007) ， 정 연정 교수 

(2007a)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지방의원 유급제의 펼요성과 의정비 현실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대 

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다만 정연정 교수의 경우 새 

로이 적용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대，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 

량강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제도 

보완과 함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펼요하다고 주장해 다른 연구들과는 약간의 입 

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의 주목적을 중심으로 이 연구들을 구분하면， 이규환 · 임승빈 · 김순은 교수 

의 연구는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 방식을 모색하거나 그 모형을 개발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고， 송광태 교수의 연구는 이들 연구와는 분석의 초점을 달리하여 결 

정된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 

으며，정연정 교수의 연구는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 실시를 결정하면서 기대했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149 

이규환 교수(2006)는 지방의원 중 특별히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비의 적 

정한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 

모형，’ ‘국회의원 · 지방의원 모형，’ 그리고 ‘주된 업무대상자모형’ 의 세 가지가 그 

것이다. 이교수는 이 중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의 유사성에 착안한 ‘국회의원 · 

지방의원 모형’을가장적합한의정비 산출모형으로제시하고，이 모형에 따라국 

회의원 I인당 국민 수와 서울시의원 l인당 시민수의 비율을 국회의원 보수에 적용 

하여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를 l차로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대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재정자립도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최종적인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를 산출하 

였다. 

임승빈 교수(2006)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주민투표나 여론조 

사로 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연동시키는 등 

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교수는 이들 방안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 

의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설문문항을 만들어 지방선거시 주 

민투표로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는 방안이나，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보수의 50% 수준으로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김순은 교수(2007a)는 지방의원 의정비의 적정 수준과 관련하여 일본，영국，미국 

등의 사례를 소개한 뒤， 이 사례들을 참고하고 또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주상대자가 국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을 국장급에 연동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규모가 작고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기초자치단 

체의 경우 과장급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이나 모형 개발에 초점을 맞춘 위의 세 교수의 연구 

와는 달리， 결정된 의정비에 대한 사후적 결정 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송 

광태 교수의 연구(2007)는 결정된 의정비와 자치단체의 여러 지표(인구，의원 l인당 

주민수，주민 l인당 의정비 부담액，재정자립도 등)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의정비심 

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의정비 결정과정에 치중하고 있다. 송교수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광역지방의원 의정비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변인은 의원 1인당 인구수 

(.872)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관련 지표 중에는 자체수입 가운데 세외수입 

(.779)과 일반회계 예산총계(.713)가 가장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 

의회에 비해 기초의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변수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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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송교수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인사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 전체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고，심 

의회가 결정한 의정비 금액 수준(2006-7년)에 대해서는 지역인재를 지방의회로 끌 

어들일 정도로 매력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연정 교수(2007이는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를 실시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교수는 유급제의 

기대효과로 유능한 신진인사의 유입과 이를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지방의 

회의 대표성 증대(상위계층 편향 극복)，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능력 증 

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 방지의 세 가지를 꼽았다. 정교수는 유급제 

실시 직후라 검증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 

하면서，세 가지 기대효과 모두에서 이렇다할만한 긍정적인 지표를 찾기는 어려웠 

다고 검증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교수는 유급제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 전문성 확대를 위해 의정보좌서비스 지원，주민 참여에 의한 의회 

감독 활성화 및 의정평가제도 운영，의회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공영제 강화，재 

정효과 증대를 위한 겸직제한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의 연구들 중 특히 앞의 세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그러나 이 세 연구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이나 모형 개발을 시도함에 있 

어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본 연 

구와 구별된다. 현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없이 도출된 의정비 결정 

방식(모형)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또다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이 

연구들이 이 같은 연구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정비 결정 과정의 문제 

점들이 최근에 있었던 2008년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의 이 같은 차별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새로 

운 의정비 결정 방식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정서를 꼽았고，이 요소가 의정비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 점 또한 본 연구가 앞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정이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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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의원 유급제의 재념과 추진 과정 

지방의원 유급제의 개념13)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서의 유급제란 무보수의 반대 개념을 

의미한다.그러나 무보수라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 형 

식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때6년 지방 

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은 의정자료의 수 

집 · 연구 및 그 보조활동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여비(공무원여행경비)， 

그리고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 세 항목 중 앞의 두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회기수당만을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급 형태의 월 

정수당으로 바꾼 것이 새로이 실시된 우리나라 지방의원 유급제의 내용이다.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 혹은 무보수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 

로 해당 의회의 규모이다.대체로 지방의회의 규모가 큰 대의회제의 경우는 무보수 

제가，규모가 작은 소의회제의 경우는 유급제가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14) 예를 들 

면 대의회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독일，프랑스의 경우 지방의원에게 보수가 주어 

지지 않고 있으며，소의회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필리핀의 경우 지방의원 유급제 

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급제가 반드시 소의회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보수 형태는 유급제이다.우리나라의 경 

우도 유급제를 실시하면서 비록 지방의원 수를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15) 여전히 대 

13) 이 내용은 금창호 2006，정연정 2007a, r행정자치백서 2007.1. r제4기 지방의회백서 .1 (2007) 

동을참고하였다. 

14) 대의회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각계각층의 주민 이익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게 해주며 다수의 주민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소의회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조하고 주민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다양한 주민의사를 수렴하 

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특수 계층의 이익을 중시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4기 지방의회백서 .! (2007), 9-10 참조. 

15) 광역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 채 기초의원 정수만 3，496명에서 2，922명으로 16%를 감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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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 형태라 할 수 있다. 

유급제 실시 여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예직(비상 

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근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전자의 경우에는 무 

보수를， 후자의 경우에는 유급제가 원칙이다. 지방의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여부 

또한 의회의 규모와 연관성이 크다.즉，대규모 의회의 경우는 비상근(무보수)이，소 

규모 의회의 경우 상근(유급제)이 일반적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여부를 논하기도 한 

다.영국과 같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 

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있어 의회가 행정의 중심이 되는 기관통합형 국가의 경 

우 대체로 소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보수가 일반적이고，권력분립주의에 입 

각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과 의결기능을 

담당하는 의회가 분립되어 자치행정을 운영하는 형태인 기관대립형 국가의 경우 

대체로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급제가 일반적이다 16)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나 무급제 중 어느 쪽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 

당 국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어느 쪽이든 당위적 논거를 주장 

하기는 어렵다.하지만 일반적인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유급제를 내세우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유급제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 

회 진출을 촉진해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또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이다.지방의원에 대해 무보수제를 적용할 경우 안정적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 

람들 이외에는 지방의회 진출이 어렵고 따라서 지방의회가 고연령층의 지역 유지 

나 토착세력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지방의회가 각계각층 

의 주민을 골고루 대표하기 힘들며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기 

도 어렵다. 반면， 유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재력은 없으나 능력이 뛰어난 신진인사 

의 의회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상위계층 편향을 방지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고， 나아가 의정활동의 상시화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정책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를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16) 기관통합형 국가와 기관대립형 국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r제471 지방의회백서』 

(2007)， 19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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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부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유급제 실시가상당한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 크다.국가에 따 

라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부 

정적인 경우 자칫 유급제가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오히려 지방자 

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유급제로 인해 의욕을 앞세운 지방 

의원들의 활동이 오히려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가 

능성도 있다는 점 또한 유급제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유급제화 과정 

민주화 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1991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1988년 제정)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보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홉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되 실 

질적으로는 종전의 정치 · 행정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의 결과였다(김순은 

2007a, 13). 

어렵게 부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특정 중의 하나는 ‘강시장(彈 

市長)-약의회(弱議會)’ 형태였다.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강력한 

권한을 갖는 반면 선출직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단체장에 비하면 그 권한 

이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즉，지방의회가 형식상 존재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자치 

단체장이 해당지역의 정치와 행정의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였다.게다가지방자치 

가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데다 무엇보다 

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 

방정부를 여전히 통제하는 형태였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1994년 지방자치법 

이 개정되어 단체장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되었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비가 지급되었다. 이후 지방의회는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전환 

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9년 ‘중앙행정권한 지방이 

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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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각종 권한을 지방정부에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후 2002년 8월 지방분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형성될 수 있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 

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로드랩(road

map) 발표，지방분권특별법 제정，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수립 등이 이어졌 

다. 이 중 지방분권 로드랩은 47개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방의회 

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의정의 활동기반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라는 두 개의 

과제가 포함되었다.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상임위원회 제도 개 

선，지방의원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과 함께 지방의정 활동기반 강화 과제의 세 

부과제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조항은 삭제되었고，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그리고 회기수당이 

지급되게 되었다 17) 

2006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취지 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의회와 관련한 몇 가 

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확대 

와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제를 도입하 

기로 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한 변화 내용은 첫째，의정 

활동비와 여비， 그리고 회기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던 보수체계가 의정활동비와 여 

비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회기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 

되는 월정수당으로 바뀌었고 둘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 

하게 되어 있던 지급기준 및 결정절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 

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 하도록 변경되었다. 또 유급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여 광역의원 

의 수는 그대로 둔 채 기초의원의 수를 3，496명에서 2，922명으로 16% 감축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2006년 4월 지땅자치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월정수당과 의정 

17)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백서 2007 J , 29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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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내용은 제m장에서 자세 

히 소개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3. 유급제의필요성과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18) 우리나라가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 

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의회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 

첫째，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 

이 30년 만에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은 너무나 미약한 강시장-약의회 형태로 출발했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이었으며 후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을 지급받긴 했지만 그 액수가 안정적 생 

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이는 자연히 지방의원이 별도의 

직업을 갖지 않고 의원직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생계를 위해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원활하고 심 

도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심지어는 의원들이 이권개입 등 부정부패로 

빠져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8)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2006년부터 지방의원들을 유급제로 전환하기로 하자 전 

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 

에 편성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J국민일보』인터넷판 2005. 11. 23. http://news.naver.coml 

main/read.nhn ?mode=LSD&mid=sec&sid 1 = 1 02&oid=OO5&aid콰000226511 검 색 일 : 2008. 2. 

10) 시민단체의 경우 대체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조건부 찬성 혹은 신 

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당시 참여연대는 ‘지방의원 유급화는 재정부담이 커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과 연동되어 있는데，과연 유급화를 위해 지방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타당 

한 개혁방안인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고， 경실련은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주민소환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확 

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 유급제에 대한 기대효과가 유급제 실시 이후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는 정 연정 2oo7a,7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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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형식적 지방자치를 탈피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 진전되고 특히 

최근 들어 지방분권이 강조되띤서 지방의회 관련 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히 전문화되었다.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자주행정 

권，자주재정권，인사조직권의 확대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지방의회에 대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양 

적으로 팽창하는 행정사무와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현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 

해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지역주민과의 면담，지역구 답사 퉁이 중단 없이 계속되 

어야 하는데，이러한 활동을 명예직 지방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이규 

환 2006, 13). 이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의 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또 기 

존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급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둘째，지방의회의 지역주민 대표성 증대 필요성이다.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 

이거나 보수가 지급된다 해도 그 수준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정도일 경 

우 지방의회는 경제 능력이 있는 고연령층의 지역 유지나 지방토호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의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지역주민의 보 

펀적 정서를 반영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에 편향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급제 실시는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의 유능한 인재를 의회로 유인하여 이 같은 

지역주민 대표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셋째 ， 유급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 능력을 증대시키 

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유급제를 실시하 

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급제를 통해 지방 

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또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의 낭비적 요소를 억제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 

여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 

방자치가 강시장-약의회 형태로 의회에 비해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압도적으 

로 크다는 점 또한 지방의회의 이 같은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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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면앵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과 그 문제점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여 총 10인으로 구성된 의정 

비심의위원회가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재 

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0월말까지 의결하고 @의정비 지급 조례개정을 거쳐 

최종확정 된다. 이 과정과 그에 따른 결정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 변화된 의정비 내역과 지굽 기준 

2005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유급제 내용을 규정한 이 법 제33조 1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통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 

는여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또한 동법 제33조 2항은 이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년 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는 위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 

를 규정하고 있는데，앞의 두 항목 즉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유급제 시행 이전과 통 

일하며， 세 번째 항목인 월정수당에 대해 유급제 시행 이전의 회기수당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 

준，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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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례로정한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경우 광역의원에게는 월 150만원(의 

정자료수집 · 연구비 12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이내，기초의원에게는 월 110만원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급되었고， 여 

비의 경우 별도로 정한(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과 8)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이 

지급되었다.유급제 시행으로 변경된 항목인 월정수당은 유급제 시행 이전에는 회 

기수당에 해당하던 것으로，회기수당의 경우 회기일 I일당 광역의원에게 11만원， 

기초의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구체화되어 있어 별다른 논란은 발생하지 않 

았다. 하지만 월정수당의 경우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도록 되어 있어 과다 인상 문제，지방자치단체 간 편 

차의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지방의원의정비 변경 내용 

유급제 이전 유급제 이후 

항목 지급기준 총액 항목 지급기준 총액 (2006 
년 기준) 

의정자료수집 

광역 연구비，월 120만원， 광역평균: 
의정보조활동비:월 30만원， 광역 의정 4，683만원 
활동 계.월 l50만원 이내 최대 활동 (인상률: 
비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 1 3 ， 120만원 비。급제 이전과 통일 약 50%) 

기-조 -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 월 20만원， 기초평균: 
겨l: 월 110만원 이내 2，781만원 

여비 별도 기초Ic여-비~ I (인상률: 
회기일당 11 만원， 최대약 31%) 

광역 총 1 ，320만원(연간회의 2， 120만원 지자체별 의정비심 
회기 일수 l20일 기준) 월정의위원회에서 자율 

수당 회기일당 10만원 결정 
기초 총 800만원(연간회의일-，-.; I 지자 펴체별 - 금액 

수 80일 기준)ι차) 
-

* r행정자치백서 2007J 둥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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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 2항에 의하면 의정비 액수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 

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총 10 

인)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 

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 

고，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유급제 시행 첫해인 2006 

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는 2006년 말에 또 다시 심의회를 구성하 

지 않고 2007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또한 시행령은 위원의 임기에 대 

해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심의회가 결정한 의정비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심의회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3) 유굽제 이후 의정비 결정 결과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첫 해인 2006년과 2006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 2007년의 

의정비는 연간 기준으로 16개 광역의회가 의원 l인당 평균 4，683만원， 2307" 기초 

의회가 의원 l인당 평균 2，781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유급제 실시 이전과 비교 

할 때 광역의원은 약 50%, 기초의원은 약 31% 인상된 것이다 

광역의원 의정비의 경우 최고액은 서울의 6，804만원， 최저액은 전남의 3，960만원 

이고，기초의원 의정비의 경우 최고액은 서울 서대문구의 3，804만원，최저액은 충북 

증평군의 1 ，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간 금액 편차가 상당히 심하며， 특별시 

. 광역시의회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의회，자치구의회，시의회，군의회 순이다. 

2008년 의정비의 경우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의정비를 과 

다 인상한 전국 447"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인하 권고를 했고，경기도 

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지못해 이 권고를 받아들여 뒤늦게 의정비 

액수를 하향 조정하는 사태를 빚었다(제I장 제 1절 참조). 뒤늦은 의정비 금액 조정 

으로 인해 2008년 l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정된 의정비 액수가 공식 집계 

및 발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전국 2467H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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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를 2007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12월 4일 

보도자료 형태로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거하여 2008년도 의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연평균 5，294만원，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연 

평균 3，833만원으로 결정되었다.찌) 이는 2007년과 비교할 때 광역의원은 약 13%, 기 

초의원은 약 38% 인상된 것이다. 

광역의원 의정비의 경우 의정비를 통결한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가 7,252 

만원(34% 인상)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최저액은 광주광역시의 4，291만원(2% 인 

상)이었다. 기초의원 의정비의 경우 최고액은 각각 5，700만원을 기록한 서울 종로 

구(87% 인상)， 서울 도봉구(60% 인상)， 서울 송파구(53% 인상)였고， 최저액은 경북 

예천군의 2，378만원(동결)이었다. 한편， 기초의회 중 2007년 의정비가 최저였던 충 

북 증평군(연 3，804만원)은 전북 무주군(연 4，200만원)과 함께 각각 98%를 인상하여 

가장 높은 인상률를 기록했다. 의정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자치단체는 서울 

시，부산 부산진구，대구 남구，광주 동구，경북 예천군의 5개였다. 

2,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 

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 의정비 인상의 직접적 수혜자인 지방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주민의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했거나 명시적으로 드러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았음에도 

20) 참고로 현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수와 의원정수 

계 기초의회 

선거구수 의원정수 선거구수 의원정수 

1,688 3,626 1,028 2,888 

* 출처 . r행정자치통계연보 200h 180. 

광역의회 

선거구수 의원정수 

660 
738(지역 660, 
비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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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의원 의정비* 금액 비교 

구분 
종。처 '-' 

2006-2007년(확정 ) 2008년(심의회 결정 결과)** 
(2005년) 

광역 
4，683만원(50% • ) 5，294만원(13% T) 

(시도) 
3 ， 120만원 최고: 서울 6，804만원(118% T) 최 고· 경 기 7 ，252만원(34% T ) 

최 저 : 전남 3，960만원(27% T) 최저: 광주 4，291만원(2% T) 

2，781만원(31% • ) 3，833만원(38% • ) 

기초 2，922만원(38% • ) 3，911만원(36% T) 
(시) 최 고: 경 기 성 남 3，799만원(79% • ) 최고: 경기구리 4，950만원(40% T) 

최저: 경북문경 2， 120만원(0%) 최 저 : 경 북문경 3，뼈만원(42% • ) 

기초 
2，459만원(16% • ) 3，501만원(43% • ) 

(군) 
2， 120만원 최 고: 대구달성 3，294만원(55% • ) 최 고: 울산울주 5，216만원(67% • ) 

최 저 : 충북증평 1 ，920만원(-9% • ) 최 저 : 경 북예 천 2，378만원(0%) 

기초 3，064만원(45% T ) 4， 163만원(35% T) 
(자치 최고: 서울서대문 3，804만원(79% • ) 최 고: 서 울종로 5，700만원(87% • ) 

구) 최저: 인천동구 2，418만원(14% T ) 최 저 광주동구 2，778만원(0%) 

*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2005년의 경우 회기수당)，여비는 별도. 

** 2008년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일부 지자체에 대한 행정자 

치부의 인하 권고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 

*** 출처: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7. 12. 4).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 같은 문 

제의식 하에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한다. 

앞에서 살펴본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을 요약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가 학계와 시민단체 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 

청회， 주민의견조사 둥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심의회가 의정비 금액 

을 결정하면 @지방의회의 의정비 지급 조례개정을 거쳐 최종확정하게 되어 있다. 

요컨대，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중앙정부(행정자치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 

준，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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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침만이 관련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따라서 의정비 결 

정과 관련한 문제점은 이 같은 결정방식과 그에 따라 의정비가 실제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1)지역주민의견이 적절하게 수렴되었는가?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적절했는가? 

(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방식이 합리적인가? 

1 ) 지역주민의 여론과 정서 무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정서 

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던 2007년 8-9월 ， 필자는 충북의 대표적인 시민단 

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주민(만 19세 이상 500 

명)과 충청북도의회，청주시의회，청원군의회 의원(총 69명 중 응답자 38명)을 대상 

으로 의정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 ) 

그 결과에 의하면，지역주민 다수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 유급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별로 나아 

진 게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제에 대한 평가 문항에서 유급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지역주민은 27.9%인데 비해 바람직하지 않거나(13.9%) 우리 

실정 에 맞지 않다(36.3%)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지역주민은 이보다 훨씬 많은 

50.2%에 달했다(표 4 참조) . 또 유급제 실시 이후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에서 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는 지방의회의 최근 활동이 유급제 시행 이 

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8 1.6%) 오히려 나빠졌다(6.5%)는 부정적 반응을 나 

타냈다(표 5 참조) . 

21) 이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 설문조사의 문항과 응답결과， 그 

리고 자세한 분석 내용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07과 김진국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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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지역주민과 의원의 평가 

문항: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주민 의원 

빈도 % 빈도 % 

바람직하다 133 27.9 32 84.2 

바람직하긴 하나 현재 우리 
173 36.3 3 7.9 

실정에는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66 13.9 3 7.9 

잘모르겠다 104 21.8 0 0 

계 476 99.9 38 100.。

표 5. 유급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과 의원의 평가 

문항· 유급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유급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 

니까? 

주민 의원 

빈도 % 빈도 % 

매우좋아졌다 2 0.4 13 35 .1 

조금좋아졌다 54 11.3 17 45.9 

별차이 없다 391 81.6 5 13.5 

조금나빠졌다 18 3.8 2 5.4 

매우나빠졌다 13 2.7 0 0 

계 478 98.8 37 99.9 

주민들이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 입장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 

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가 

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알려졌듯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로 

부터 가장 심한 불신을 받고 있는 집단이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인데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 지방의회의 모습 또한 이권개입과 외유 

성 해외연수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성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지방의원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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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 퉁이 주민들의 이 같은 응답 결과에 반영된 것으 

로보인다. 

지역주민의 입장과는 달리 유급제의 수혜 대상자인 의원들 대부분은 유급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조사 대상 의원의 84.2%가 유급제에 대해 바람직 

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표 4 참조)，또 81%는 의정활동이 유급제 이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표 5 참조) . 

유급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반응은 의정비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2007년 기준으로 각각 연간 약 4，αm만원과， 2，900만원 및 2，200만원 정도인 

충청북도의원과 청주시의원 및 청원군의원의 의정비 액수에 대해 지역 주민의 

45 .9%가 너무 많다는 반응을 니·타냈으며 너무 적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표 

6 참조)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해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 

점에 지역주민 다수가 현 의정비도 많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인 86.8%가 현 의정비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 

여 지역 주민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22) 유급제와 의정비 금액에 대한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이 같은 현격한 입장 차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 

방의원 의정비 인상 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설문조사 당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008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채 인상폭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정비 인상을 전 

제로 적정 인상액을 조사해 보았다(표 7 참조) .지역주민의 경우 절대 다수가 최소 

한의 인상이 적정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30-50%의 대폭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충청북도의원 의정비의 경우를 보 

면 지역 주민의 76.8%가 연간 500만원 이내의 소폭 인상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반 

면， 의원은 45.5%가 현 4，000만원에서 5，500-6，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고 

30.3%는 심지어 6，000만원 이상으로의 대폭 인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청주시 및 

청원군 의원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22) 충청북도의회의 한 의원과 청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시사주간지에 자신의 월간 지출 명 
세서를 공개하면서 현 의정비로는 월 평균 약 25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주 

장했다.자세한 내용은 r충청리뷰J 2007/10/19， 4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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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방의원의 현 의정비 금액에 대한 지역주민과 의원의 인식 

문항: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충북도의원의 경우 약 4，000만 원， 청주시의원과 청원군 

의원의 경우 각각 2，잊m만 원과 2，200만 원을 의정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의원 

빈도 % 빈도 % 

너무많다 218 45.9 2.6 

적정한편이다 133 28.0 2.6 

너무적다 46 9.7 33 86.8 

잘모르겠다 78 16.4 3 7.9 

계 475 100.。 38 99.9 

표 7. 충청북도의원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지역주민과 의원의 인식 

문항 (충북도의회의 경우)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주 민 
의원(2007년 

조사결과**) 

2007년 조사결과 
2006년 

조사결과 A-B 빈도 % 

빈도 %(A) %(B) 

4，αlO-4，500만원 274 76.8 92.6* -15.8 2 6.1 

4，5()(}-5α)()만원 56 15.7 4.6 +1 1.1 2 6.1 

5 ，α)()-5 ，500만원 7 2.0 0.5 + 1.5 4 12.1 

5 ，500-6，1α)()만원 12 3.4 1.0 +2.4 15 45.5 

6，α)()만원 이상 8 2.2 
1.3(무응답 

10 30.3 
포함) 

계 357 100.1 100.。 33 100.1 

*4，500만 원 이 하에 응답한 숫자(%)를 합한 것 임. 

**2006년의 경우 의원 대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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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 설사 의정비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 

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06년의 조사결과 

와 비교해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액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지역 주민의 수 

가 다소나마 늘어났다는 점이다. 표 7에서 보듯이 충청북도의원의 경우 유급제 실 

시 첫 해인 2006년에는 다음 해 의정비를 인상하더라도 4，500만원 이하로 그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지역주민이 거의 전부(92.6%)였으나 2007년 

에는 그 비율이 76.8%로 준 반면， 4，500-5，αm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비 

율은 지난해 4.6%에서 15.7%로 증가했다. 청주시 및 청원군 의원의 경우도 3，500만 

원 이하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을 한 지역 주민이 지난해 

80.9%에서 올해는 77.2%로 준 반면， 3，500-4，1αP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비율은 지난해 6.4%에서 올해는 12.0%로 증가했다(관련 표는 생략). 이는 비록 

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지방의원 급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정비 결정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 설문조사 외에 다른 유사한 여러 설문조사에서 

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007년 l월 서울시 

및 경기도 주민 4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응답 

자의 44.2%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데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에 머물렀다 

또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은 35.7%인데 비해 

잘하고 있다는 반응은 8.9%에 볼과했다(한국공공자치 연구원 2007).23)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각 지빙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를 결 

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에 따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절차를 거치기는 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 

서를 의정비 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려 하기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없애기 위한 

요식행위 차원에서 이를 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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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사 결과 나타난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대폭 인 

상했다는 것이며 ，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 

가 있어 주민의 진정한 의사와는 다른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실제로 전라남도 몇몇 시가 2007년 11월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판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갱)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 

면 전남 N시의 경우 의정비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나타난 주민이 54.8%에 

달한 반면 4，αm만원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10.8%에 불과했 

음에도 해당 시는 의정비를 2，568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75.2%나 인상하기로 결 

정했다. M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 현재 수준의 의정비가 적정하다 

고 보는 주민이 48%로 가장 많았고 현 수준도 많다는 응답이 36.4%， 적은 편이라 

는 응답은 7.8%에 그쳤는데도 해당 시는 의정비를 2，580만원에서 4， 100만원으로 

58.9%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시의 경우 의정비 인상에 찬성한 주민 

들도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60.2%가 200-250만원 인상이 적정하다고 봐 1,500 

여만원을 인상한 시의 결정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이 여론조사에서 평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의정비 대폭 인상 결정을 더욱 무색하게 하고 있다.N시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46.8%나 됐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콩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침을 통해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견수렴 시 설문조사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에 맡 

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설문대상을 무작위 추출하도록 각 지 

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지침은 아무런 법적 구 

속력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경비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도적인 여론 조작 의혹까지 사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내 13개 자치단체 모두가 주 

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터넷 응답 방식에 의존했다. 

24) r 연 합 뉴 스 ~ . 2007111104. http: //app.yonhapnews.co.kr/YNA/Basic/arti c\e/search/ 

Y1BW _showSearchArticle.aspx?searchp없t=article&s않rchtext=%ec%9d%98%ec%aO%95%eb%b 

9%84&contentsjd=AKR20071104009400054&search=1 (검 색 일 : 200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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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과 병행하여 자체적으로 서면설문이나 전화설문을 병행한 자치단체도 상 

당수 있었으나 4개 자치단체는 오로지 인터넷 방식에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 

다 25) 

충남 D군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하지 않고 각 읍장과 면장 책입 

하에 읍면 사무소에서 설문조사를 벌였다 26)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D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작성한 설문지를 군의회 측 의견을 반영해 재 

작성하면서 유도성 문항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인근)C，사가 3，555만원(27.1% 인 

상)， K시가 3，252만원(22.6%인상)으로 의정비를 잠정 결정했으며， 우리 군은 현행 

대비 25.4%가 늘어난 월 29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고 설문지에 기술해 D군의 

인상된 의정비가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했다.또 적정한 

의정비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최소 선택 범위를 3，000만원으로 했으며，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매우 잘한다 는 있는데 매우 못한다 는 선택 항목이 빠져 있 

다 이러한 설문을 통해 나온 조사결과는 곧바로 의정비 인상에 반영되어 D군 의 

정비심사위원회는 “설문조사결과 의정활동을 .잘했다 는 평가가 많고 3，500만원 

이상 인상을 원하는 주민이 많았다” 며 “의정비를 당초의 잠정 인상폭보다 높은 

30.4%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벌인 설 

문조사가 오히려 의정비 인상폭을 더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설문조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주 

민 의견수렴 방법인 공청회에서도 설문조사의 경우와 유사한 여론조작시도 의혹 

이 제기되었다.C도의 경우 2007년 10월 말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 

정비 책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의견을 제시한 방청객 6명이 모두 의정비 

를 대폭 올려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여 이들이 동원된 방청객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샀다 27)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식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견 

25) r 충 청 리 뷰 J (인 터 넷 판 ). 2007/11/07.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 View. 

html?idxno=40135 (검 색 일: 2008. 2. 8). 

26) r오마이 뉴스J . 2007/10/31 . http ://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 .aspx? 

CNfN_CD=AIαlOO753127 (검 색 일: 2008. 2. 8). 

27) r충청 리 뷰J (인 터 넷 판). 2007/1 1/07. http://www.cbinews.co.kr/news/artic1eView.html?idxno 

펴0135 (검색일: 200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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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구속력이 없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닌 지방자치 

법 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 

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의정비 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의정 

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가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만 규정해 놓았 

을 뿐 구체적인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의회가 의정비 결정의 절 

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의회가 어떤 인물로 구성되 

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의정비 결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심의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 

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이 같은 방식에 의해 구성된 심의회가 지역주민의 전반적 여론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심의회 추천 대상에 지역 

경제계나 일반 사회단체가 제외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성이 대표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이에 대 

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 추천 대상 4개 분야 혹은 단체 중 특정 분야나 단체 

소속 인사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충북의 경우 학계 2명 

(충북지방자치학회 추천)， 법조계 2명(청주지방변호사회 추천)， 언론계 2명(충북기 

자협회 추천)， 시민사회단체 4명으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비판적 성향이 강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소속이 각 2명 

씩 안배되어 있다 28) 이완영 교수가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를 사례 조사한 결과(이 

완영 2007， 333-8)도 충북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조사 결과 시민단체(30%)， 

학계 (28%)， 법조계(16%)， 언론계(16%)， 기타(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참 

28) r2008년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 자료집J ， 2 (충 

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 충북지방자치학회 주최 20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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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율이 특별히 높은데 대해 이교수는 의정비 자율 결정의 책임을 시민단체와 

공유하여 거버넌스를 실천하고，또 자치단체에 우호적인 단체로부터 비판적인 단 

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려는 지방자치단 

체의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성의 문제는 그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정작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지방의회의장이 전체 위 

원의 절반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보수 문제를 심의할 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추천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공 

정성의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임승빈 2006, 47). 예를 들면 평소 자치단체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자치단체장이 법조계 몫으로 추천 한다던가 혹은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관변단체 인사를 시민 

사회단체 몫으로 추천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민단 

체 몫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충청남도 D군의 군의회 의장이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추천한 단체 중에 행정동우회와 이통장협의회를 포함시킨 것이 이에 해당하는 실 

례이다. 행정동우회는 퇴직 행정공무원 모임이고 이통장협의회는 준 행정조직이어 

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실제로 이 단체 소속의 심의위원들은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달리 의정비 30% 인상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 

다 29) 

한편，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회의내용 공개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각 

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작성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성은 되었더라 

도 제때 공개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의정비 심의에 대한 정보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행정자치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여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 

록 공개방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의정비 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 

힌 바 있다(행정자치부 2(07). 

4)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방식의 문제접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중앙정부가 규율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29) w오마이 뉴스J . 2007/10/31. http://www.ohmynews.comlnws_web/view/acpg.aspx?CNTN_CD= 

Aα)()()753 127 (검 색 일 200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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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해 민간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도하도록 한 제도는 바람직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대로(행정자치부 2007) “주민에 의해 선출 

된 주민대표인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은 주민의 참여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 

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규환 교수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했던 종래의 관례를 

깨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의원 보수액기준을 결정토록 한 이유는 납세 

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 보수액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책정하고 자치의식을 제 

고하며，주민자치사상을 고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긍정적 

인 평가를 하고 있다(이규환 2006, 3-4). 김순은 교수 또한 “지방의회로 하여금 월정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매 

우 적절한 분권적 조치 "(김순은 2007a， 24)라는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의회가 의정비를 자율 결정하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의정비 액수를 결정할 객 

관적 기준이나 명확한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 정도가 거 

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은 심의회가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 

어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 

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명시된 이 같은 고려 요소들은 적정한 

의정비 액수를 결정하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소별 반영 

정도나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또 

제시된 고려 요소 중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경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별 차별성이 없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의 

경우 중요하게 고려할 만큼 자료가 정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그 결과 지방자치 

단체별로 심의회의 심의 기준이 제각각이고 결정된 액수도 천차만별인 것이다.실 

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심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한 방식을 보면 (1)해당 자치단체 

의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또는 특정 급수의 특정 호봉에 준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나 주민의 정서 등을 추정해 적당히 가감하는 방식이나 

(2) 인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가 결정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미 

의정비를 결정한 전국 여러 자치단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규모 등을 감 

안하여 적당히 가감하는 방식 등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 

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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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 결정 

한 의정비 액수에 대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가 반발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셜득 

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어렵다.지방의원 유급화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축적된 경험이나 자료 

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민이나 지방의원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의정 

비 결정 방식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 

방의회 의장들은 현행 의정비 결정 방식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및 언론 등과 불 

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의 

정비 차등화로 의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며，중앙정 

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31) 

IV. 합리적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 모색 

고려 대상요소에 대한평가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지 역주민과 지방 

의원 모두가 상당한 정도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고려 대상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0) 충북 C사의 경우 심의회에서 논란 끝에 3급 공무원 20호봉 본봉의 80% 선인 4，이m만원 

대에서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부단체장급이나 5;뼈만원대로 하자는 

위원들이 대다수였으나 얼마간 줄여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여전히 시민정서와 맞지 

않고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c시의 4000만원대 인상은 결국 도내 다른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쳐 10월 31 일 의정비 결정시한까지 눈치를 보던 지자체 심의회가 이후 줄 

줄이 3000-때00만원대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r충청리뷰j 인터넷판. 200711 1/07. 

htφ://www.cbinews.co.kr/newslarticJeView.html?idxn야40135 검 색 일: 2008. 2. 8). 

31) r연 합뉴 스J . 2007/12/ 12.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Je/search/YIBW_ 

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98%ec%aO%95%eb%b9%84& 

contents_id=AKR2oo712121997αJ052&search=1 (검 색 일 20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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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급제 전환의취지 

제H장에서 자세히 분석한 바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적지 않은 반 

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 

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의회의 전반적 역량 

을 강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유급제를 통해 참신하고 능 

력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 

역유지나 토호 위주의 지방의회 구성을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 

치단체의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억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및 감시 효 

과를높이자는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포기하고 유급제를 시행하기로 

한 이상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도 이 같은 유급제 실시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 

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정비 금액 또한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의정비 인상에는 그에 따른 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 

의정비 결정 방식 그리고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바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다.지방자치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관 

심과 참여 그리고 지지가 있을 때 존립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새로이 부활하여 아직 그 뿌리가 튼튼히 내리지 못한 상태 

여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에 반해 의정비가 결정될 경우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더욱 심화돼 자칫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 

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 여파가 의정비 결정 과정 및 금액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의정비 액수를 대폭 인상하려 하 

기보다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유급제의 펼요성에 대해 꾸준히 지역주민을 설득하 

고 또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두를 필 

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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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과 절차를 보다 명 

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 

회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주민의견 조사 퉁 지역주민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주민의견 조 

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병기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를 의정비 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려 하기보다는 부실한 방식으로 형 

식적으로 이를 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비판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통해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견수렴 시 설문조사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에 맡 

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설문대상을 무작위 추출하도록 각 지 

방자치단체에 시달했지만 이 지침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 

치단체가 경비 문제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실효성 있 

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제3의 공신력 있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 

사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닌 지 

방자치법에 명기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려 요소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고려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소 

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상숭률，지방의회의 의정활 

동 실적，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이다. 이 요소들은 의정비 결정시 고려 

될 필요성이 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의정비 금액을 산정할 때 이 요소들을 구체적 

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할지가 막연하다는 애로점이 있다 같은 이유로 각 지 

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의정비 금액에 이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 

지도 파악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송광태 교수는 지방의원 의정비와 각종 변인(變因)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이 요소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관련된 요소 

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의원 1인당 인구수 둥을 

분석의 주요 변수로 삼았다(송광태 2007). 임승빈 교수 또한 이 요소들 중 지 역주민 

소득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만을 의정비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 이를 의정비 산정의 가중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 

규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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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의정비 인상의 전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관련 자료가 정밀하지 않 

고 자치단체별로 자료 작성 방식도 차이가 있어 아직은 의정비 결정의 중요 변수 

로 삼기는 곤란하다 32) 그러나 향후 자료가 보완되고 축적되면 활용 가치가 높은 

요소로판단된다 

4)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 공무원 보수와의 연동성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안이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공무원의 보수와 연동시키는 방안이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혹은 비공 

식으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혹은 일반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핵심 참고자료로 활 

용하였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도 자신의 의정비를 부단체장급 보수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그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 

우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최근 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임승빈 교수(2006)는 선출 

직인 지방의원을 임명직 지방 공무원(부단체장，국장，과장 등)에 연계하여 보수(의 

정비)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자치단체장 보수에 연동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교수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단체장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경우 액수가 과 

다해 지역주민의 정서가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며 동경，런던，뉴욕 시장과 해당 시 

의원의 보수 비율 평균(대략 시의원이 시장의 50% 수준)을 우리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 

장의 보수의 50%를 지방의원 의정비로 책정하는 것이다.하지만 임교수의 이 방안 

은 일견 논리적일 수 있으나 임교수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동경 등 3개 도시가 왜 

우리의 경우에 대한 준거가 되는지，또 왜 이 3개 도시만을 준거의 대상으로 삼았 

는지에 대한설명이 곤란하다는문제가있다.뿐만아니라이 방안에는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능력이나 지역주민 의견 등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거나 될 만한 다른 변 

32) 행정자치부도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정성과공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행정자치 

부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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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적용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약점도 있다. 

이규환 교수(2006)는 서울시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비 산정을 위한 3개의 모형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모형’과 ‘주된 업무대상자 모형’이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지방의원 의정비와 연계하는 방 

안에 해당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 모형 ’ 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원 간의 관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장과 의원 간의 관계와 통일한 것으로 

보고，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봉 비율(국회의원이 대통령의 50.5%)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교수는 이 비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해당 자 

치단체(서울시)의 소득수준， 물가지수， 재정자립도를 전국 평균 수치와 비교한 결과 

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최종 의정비 금액을 산출하였다. ‘주된 업무대상자 모형’ 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회의 시 국회의원의 정부 측 주 상대자 

가 장관인 것처럼，지방의원의 경우는 주 상대자가 국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장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수준， 물가지수， 재정자립도를 전국 평균 수치와 

비교한 결과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최종 의정비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교수 

가 제시한 이 두 방안은 체계적이고 해당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까지 고려하고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었다. 반면 이 방안들은 그 전제 사항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관계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 

당한 것인가，또 지방의원의 주 업무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이라고 해서 

보수(의정비)를 서로 연통시키는 것이 역시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김순은 교수(2007a)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주상대자가 국장이라는 점 

에 착안하여 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을 국장급을 기준으로 지역의 재정사정에 맞 

게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이 방안이 부단체장 급여 수준을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과장급 급여 수준이 적당하다는 반론을 절충시킨 의미도 있다고 보았 

다. 김교수는 인구 규모가 크지 않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과장급 급여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될 만한 뚜렷한 준거가 없는 상태 

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유표한 준거가 될 수 있다. 하지 

만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의정비 

를 부단체장이나 국장 혹은 과장 등의 일반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연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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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5) 선출직의원과 비례대표의원과의 의정비 차등 지급 문제 

비례대표의원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고정수입이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성격상 의정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의정비에 차동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를테면 선출직의 

원의 의정비를 l로 했을 경우 비례대표의원의 의정비는 0.5-0.8 정도로 정하는 방 

안이다(입승빈 2006, 48).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논리적이지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 

다.비례대표의원이라고 반드시 높은 고정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비례대표의 

원이 선출직의원보다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숭빈 교수도 

이 견해의 실현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임숭빈 2006, 54). 이 문제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원 겸직(겸업) 제한 논 

란과 맞물려 있어 그 차원에서 검토훨 필요가 있다. 

6)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제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줄곧 제기되고 있 

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의원 겸직(겸업)제한 건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지방의원 

의 신분이 명예직으로 규정되면서 겸직(겸업) 금지의 범위가 비교적 좁은 편이 

다 33) 현재 전체 광역의원의 절반 이상이 겸직을 하는 있는 데다 특히 2008년 의정 

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이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원 겸직(겸업)과 관련한 비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의원의 전문성 

을 제고하고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유 

급제가 실시된 만큼 겸직(겸업)을 제한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 

속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이권을 챙기는 등의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따라 

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겸직(겸업)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것이다. 

33) 2007년 5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다른 지방의원，선관위원，교육 

위원， 교원，공무원，정부투자기관 임직원，농 수 축협 임직원 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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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겸직(겸업) 제한은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동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관 

련된 시설이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 규정은 의원이 특정 사업체의 법률상 대표가 아닐 경우나 법률상 의원 소유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규정된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이외 기관과의 영리활동에 대해 

서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엄혀 있는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따라서 이 법 규 

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실제로 지방의원 상당수가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배우자 퉁 가족의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고， 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감사권을 비롯해서 조사권， 예산심의권 및 의결권 등의 권한도 갖 

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이권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 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겸직(겸업)제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 

다. 직 업선택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는 규범적 차 

원의 반론과，현행 의정비가 겸직(겸업)을 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낮 

은 수준일 뿐 아니라 엄격한 겸직(겸업)제한이 낙선했을 경우의 대책을 어렵게 만 

들어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유능 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는 장애 요인이 된다 

는 현실적 차원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겸업)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의정비 수준도 어 

느 정도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겸직(겸업)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겸직(겸업)을 완전히 금지할 때 초래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 또 

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겸직(겸업)제한책과 함께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도 겸직(겸업)제한의 정도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의정비 금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기 힘들기 때 

문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이 점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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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안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지금까지 

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 

려 대상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원 의정비 금액은 유급제로 전환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 

다. 즉， 지방의원이 겸직(겸업)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의정비 금액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단，지역주민 

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의정비 인상은 시간 

을 두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의정비 금액 현실화와 함께 지방의 

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이다.이것이 소홀히 다루어질 경우 가뜩이나 부정적인 지방의회에 대 

한 지역주민의 정서가 더욱 악화됨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권개입과 외유성 해외연수 등 그동안 일부 지방의원들이 보인 실망적 

인 활동 모습 등으로 인해 의정비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지 

방의회가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아울러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를 병행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3의 공신력 있는 전 

문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의 구체적 내용과 방 

식을 행정자치부 지침 이 아닌 지 방자치 법에 명기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고려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 

주민 소득수준 동의 요소들은 의정비 결정시- 어떤 식으로든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는 점은 인정된다.하지만 일부 요소는 아직 자료가 정밀하지 않거나 타 자치단체 

와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의정비 금액을 산정할 때 

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할지가 막연하다는 애로점이 있다. 

이 요소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관련된 일부 요소만을 선택하여 다른 지 

방자치단체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해 의정비 금액 결정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일부 학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이 방식은 나름대로 합 

리적인 변이 있긴 하나 이들 요소를 의정비 금액 결정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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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지 또 가중치의 정도는 얼마나 해야 할 지에 대한 논리적 판단이 쉽지 않다 

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의정비 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이를 무리하게 반영하려기보다는 관련 지표만을 제공 

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금액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이나 일반 공무 

원 보수 수준과 연계하는 방안은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직이라는 위 

상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정비 금액 수준을 자치단체 

장의 보수 수준과 연계(자치단체장 보수의 일정 비율)하는 방안은 의원 위상의 문 

제는 없으나 왜 두 보수 수준을 연계해야 하느냐 하는，연계의 논리성이란 측면에 

서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다른 

방안에 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고 다 

수 학자들의 지지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비례대표의원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고정수입이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정비에 있어서 선출직의 

원과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는 정서상 공감 가는 측면이 있긴 하나 바람직하 

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의원직을 두 부류로 구분해 의정비를 책정하기 

도 어렵거니와，모든 비례대표의원이 반드시 높은 고정수입이 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선출직의원보다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의 취지를 살려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의 

원 겸직(겸업)제한 강화 조치는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하여 반드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겸직(겸업)을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구분해 의정비를 차둥 지급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금액 결정 시 반영할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1)지방의원 의정비 금액은 유급제 실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정서이다.설효성 있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그 내용과 방식 

을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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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의정비 결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현행 법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 심의 

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려요소들 중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능력，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은 의정비 금액 산정 과정 

에 인위적인 반영 비율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기 보다는 타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와의 비교 결과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반영되어 간접적으로 반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또 다른 고려요소인 물가상승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 과정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반영 방식은 아래에서 따로 밝히고자 한다. 

(5) 지방의원 의정비 금액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 

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 수준은 상대적으로 유효한 준거가 될 수 있다. 

(6)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의원의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논란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및 지방 

의회의 활동에도상당한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최대한합리적 

절차를 거쳐 의정비 금액이 결정되면 이후 연도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이미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정도만 인상하는 선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의원윤리규정 및 겸직(겸업)제한 강화，의정활동성과지표 개발 등과 같은 의 

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그 결 

과가 지역주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의정비 금액 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있도록한다. 

(8) 의정비 금액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 

과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정서적 측면이 과도 

하게 반영되어 적정 수준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불합리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의정비 금액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심의회가 자체 

적으로 결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반영요소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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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외국 사례를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의 연간 보수의 50%(입숭 

빈 교수의 안， 임숭빈 2006)를 지방의원 의정비 금액 결정의 기준 금액으로 정 

한다. 

(2)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 법규를 개정해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된 심의 

회가 위 기준 금액을 토대로，앞에서 언급한 제반 고려요소(유급제 시행의 취 

지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를 감안하여 의정비 금액에 대한 서너 가지의 안을 마련한다. 

(3)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안들 중 어느 안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심의회 자체적 

으로도 가장 적정한 의정비 금액을 선택한다.지역주민 의견조사 시에는 심의 

회 회의록과 (2)번 항목에서 언급한 다양한 고려요소， 그리고 의원겸직(겸업) 

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판단의 참고자료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 

(4) 심의회 자체 심의를 통해 선태된 안과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로 선택된 안 

이 다를 경우 두 안의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을 심의회의 최종적인 의 

정비 금액으로 한다. 

(5) 심의회의 의정비 결정 시기는 지방의원 임기 2년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조례로 최종 확정된 의정비 금액은 향후 4년간 유효하도록 한다. 단， 의정비 

가 조례로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 

v. 요약과 결혼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가 실시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급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의정비 금액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 

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가 강력히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인상률의 과다에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의 

정비 결정의 방식과 과정의 비합리성으로 귀착된다. 다시 말해 의정비 인상이 합리 

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설사 인상률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지역주 

민을 설득시킬 여지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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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과다 인상과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의 부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은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심감을 더욱 심화시키 

고 나아가 아직 뿌리가 튼튼히 내리지 못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방의원 의정비 결 

정 방식의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지 전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사항을 미리 전제했다. 첫째 

는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었다는 점이다. 이 

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더 이상 무보수 명예직을 고집해서는 

지방의회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행해내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인정해야 한다 

는 판단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본 연구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중앙정부가 통 

제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주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 

성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현행 의정비 결정의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합리적 의정비 결정 방식 마련을 위해 

먼저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의정비 결 

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방식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합리적 의정비 결정 방식 마련을 위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유급제 실시의 취지，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의정비 결정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은 의정비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심의회 심의 과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정 

비 인상과 함께 의원의 책임성과 활동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의원윤리규정 강화， 

겸직(겸업)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방의원 임기 중 제2차 연도에 한 번만 의정비 금액을 결정 

하고 결정한 다음 연도부터 4년 동안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적용하는 션에서 

그 금액이 유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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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해 지방의원의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 

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및 지방의회의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 

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요소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의정비 결정방 

식의 시험적 대안은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 연간 보수액의 50%를 기준으 

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반 고려요소를 감안하여 몇 개의 잠정적 의정비 금액 안 

을 마련하고. (2) 이 몇 개의 안을 대상으로 심의회가 자체적으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결정하고. (3) 동시에 이 안들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도출해. (4) 이 두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 

한 금액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적인 의정비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이 갖는 차별적 의미는 첫째，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과 

둘째，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서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의정비 결정 방식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 

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는 보조적 참고 수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결과를 실질적 

으로 의정비 금액 결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 

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발 

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취지조차 살리기 힘들다고 볼 때 지방 

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에 주민의견 반영을 제도화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있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현행처럼 매년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원 임기 중 원칙적 

으로 한 번만 실시하도록 한 것도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이 갖는 특별한 의미로 지 

적할 수 있다.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립으로 지방자치가 실종되었다고 할 정도로 필요 이상의 

논란이 한 동안 계속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의정비 금액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화하지 못 

한 점은 본 연구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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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lfTilntT 1. 

Problems and an Altemative Proφsal 
on Arrangement Methods of the Local Assembly 

Member’s Salary Scale 

Jin-kook Kim I Seowon University 

Many local govemment authorities enforced the salary increase for their assembly members 

in 2008 although residents had been strongly against it on the basis that neither reasonable 

principles nor basis could be found. lt might mak:e residents distrustful of the local govemment 

authorities and be a menace to the Korean μc외 Autonomy which has not been completely 

settled down yet. Being aware of that this problem has been denounced since 2006,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reasonable altemative idea on how to decide the scale of the local 

assembly member’s salary scale. 

Many of problematic factors that exist within the current decision mak:ing system are 

analyzed, and various factors regarding the arrangement of salary scale for the local assembly 

member are examined. As a result, the salary arrangement method is to be pl'φosed on trial as 

following: 

1. Each local govemment authority prepares a few proposals for the arrangement of s외ary 

scale based on 50% of its govemor’s annual salary (Various factors regarding the 

arrangement of salary scal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2. ηle committee of local govemment salary arrangement decides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amount from the proposal of # 1, 

3. and get the most appropriate amount from residents’ feedback at the same tirne 

4. decide the salary as an average ofthe amount from #2 & #3. 

Keywords: the Local assembly , the Salary for the local assembly member, Local 

autonomy, the 1ρcal govemment 




